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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
    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10「 」 특정 소  (

방 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  )

특정소방대상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① 

제 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 등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능과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1 , ② 

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구조 수용 인원 또는 물품의 저장ㆍ취급 , , ③ 

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 등의 성능이 향상되도

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 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, , .④ 


